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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5월 9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discovery rule”에 따라 미국 저작권법 17 
U.S.C. §507(b)에서 규정하는 3년 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
작권자가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시했다. 
  위 판결은 오랜 기간 논쟁이 되어온 “discovery rule”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
보한 채, “discovery rule”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손해를 소급
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6대 3으로 나뉜 위 판결에서 6명의 대법관은 저작권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내 적시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
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기간 내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위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3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의 전제가 된 “discovery 
rule”의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 없이 내린 판결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
서, “discovery rule” 자체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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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논쟁이 되어온 소멸시효 조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들
을 소개하고, 5월 9일에 선고된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 사건1)의 배
경과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미국 저작권법상 소멸시효

  미국 저작권법 17 U.S.C. §507(b)는 “Claim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
어야 한다고 규정한다.2) 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은 미국 법원들 사이에서
도 의견을 달리한다. 일부는 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원고가 침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한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반면3) 다른 일부는 ‘침해 행위가 실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한다.4) 전자를 “discovery rule”, 후자를 “injury rule” 또는 
“occurrence rule”이라고 부른다.
  가령 “injury rule”을 적용하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 발생한 침
해 행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지만, “discovery rule”을 적용하면 소송을 제기한 날
로부터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3년 이내에 발견하였다
면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데에 “injury rule”이 적용되
어야 하는지 아니면 “discovery rule”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오랜 기간 논쟁이 되어왔으
나 해당 쟁점에 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5)

  뿐만 아니라 “discovery rule”을 적용할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로 제한되는지 여부도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었다. 예컨대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은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기간 내 적
시에 제기된 소송이라면 3년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반
면,6)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은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3년 전까지의 손해로 제한된다고 보았다.7)

1)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 144 S. Ct. 1135 (2024).
2) “No civil action shall be maintain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unless it is commenced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claim accrued.”
3) Petrella v. Metro-Goldwyn-Mayer, Inc., 592 U.S. 663 (2014) (“Although we have not passed on the 

question, nine Courts of Appeals have adopted, as an alternative to the incident of injury rule, a “discovery 
rule,” which starts the limitations period when “the plaintiff discovers, or with due diligence should have 
discovered, the injury that forms the basis for the claim.” William A. Graham Co. v. Haughey, 568 F.3d 425, 
433 (3d Cir. 2009)“) 

4) Id. at 670. (“A copyright claim thus arises or “accrue[s]” when an infringing act occurs.”).
5) 2023. 11. 2.자로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 신청된 Hearst Newspapers, LLC v. Martinelli 사건에서 “discovery rule”의 

타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5월 20일 대법원이 상고허가를 거절하면서 결과적으로는 
“discovery rule”의 적용이 계속해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6) Starz Entertainment v. MGM, 39 F.4th 1236 (9th Cir. 2022). 
7) Sohm v. Scholastic Inc., 959 F.3d 39 (2nd Ci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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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 사건에서 제11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제9구
역 연방항소법원과 입장을 같이 하며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기간 내 적시
에 제기된 소송에서 저작권자는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 Warner Chappell Music, Inc.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 사건

 (1) 사실관계

  1983년, Sherman Nealy(이하 “Nealy”)와 Tony Butler(이하 “Butler”)는 Music 
Specialist, Inc.라는 음반회사를 공동 설립한 후 여러 음반을 만들어 판매했으나 몇 년 
후 Music Specialist, Inc.는 해산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Nealy는 마약 관
련 범죄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 복역하였
다. 그 사이 Butler는 Nealy에게 어떠한 공지 없이 Warner Chappell Music, Inc.(이하 
“Warner Chappell Music”)와 Music Specialist, Inc.의 곡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Warner Chappell Music은 위 곡들을 사용하여 유명 가수 Flo Rida, 
Black Eyed Peas, Kid Sister 및 다수의 인기 TV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통해 상당한 매
출을 달성하였다. 이후 2018년에 두 번째 복역을 마친 Nealy가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길게는 약 10년 전인 2008년부터 Warner Chappell Music이 사용해 온 곡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Warner Chappell Mus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하급심 판결

  원고 Nealy가 주장하는 피고의 침해 행위는 길게는 약 10년 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
였기 때문에 Nealy가 10년 전 행위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3년 전까
지의 행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우선 결정되어야 했다. 
  1심에서 피고 Warner Chappell Music은 17 U.S.C. §507(b)에 따른 소멸시효를 해
석하는 데에 “discovery rule”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다
만,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10년 전 행위에 대해 Nealy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Nealy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3년 전까지의 손해로 제한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Warner Chappell Music의 주장을 받아들여 Nealy가 3년 
이내에 발견한 피고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발생 시점이 언제였는지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로 제한된다고 보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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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항소심에서 제11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위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discovery rule”에 따라 저작권법상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자는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9)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discovery rule”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6

대 3으로 나뉜 최종 판결문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 의견10)

  대법관이 채택한 다수 의견은 ‘문언주의' 해석론에 입각하여 저작권법 법률을 해석하였
다. 즉, 미국 저작권법 17 U.S.C. §507(b) 조항 문언의 객관적, 사전적 의미를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 법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7 U.S.C. §507(b) 조항은 Claim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위 조항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제약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항에 명시되었어야 하는데, 17 U.S.C. §504(a)-(c)에서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 또는 실손해액(actual damages)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infringer’s profits)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할 뿐, 위와 같
은 구제가 허용되는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 의견은, 저작권자가 저작
권법상 소멸시효기간 내에 시기적절하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제 침해 행위의 발생 시기
와 관계없이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소급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 소 
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그러한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도록 제한
하는 것은 “discovery rule”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결국 
“discovery rule”을 “injury rule”과 같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8) 1심 법원은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Sohm v. Scholastic Inc., 959 F.3d 39 (2d Cir. 2020))에 의존하였다.
9) 2심 법원은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Starz Entertainment v. MGM, 39 F.4th 1236 (9th Cir. 2022))에 의존하였다.
10) Kagan, Roberts, Sotomayor, Kavanaugh, Barrett, Jackson 대법관이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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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수 의견11)

  위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은, 본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본적으로 “discovery 
rule”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discovery rule”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
지 않은 채로 내려진 위 판결은 향후 “discovery rule”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의
미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discovery rule”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
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소수 의견은 저작권법상 소멸시효기간을 해석할 때 “discovery rule”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입장을 내비쳤다.12) 소수 의견을 채택한 3명의 대
법관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청구원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즉, “injury 
rule”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discovery rule”은 
사기, 은폐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도 
사기나 은폐 등의 사정이 없다면 “injury rule”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는, “discovery rule”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내려져야 했으며, 본 사
건은 상고기각되는 게 적절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4) 판결의 의의

  본 대법원 판결은 “discovery rule”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 청구에 
대해 소급적 구제를 허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injury rule”에 따르면 저작권
자가 청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3년 전까지 발생한 침해 행위로만 제한되는 데에 
반해, “discovery rule”에 따르면 시기적절하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3년보다 더 전에 발
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discovery rule”이 허용
되기만 한다면 저작권자가 “discovery rule”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injury 
rule”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소수 
의견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향후 판례에서 “discovery rule”의 허용이 거절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본 판결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13)

4. 마치며 

  본 기고에서는 Warner Chappell Music 사건의 법적 쟁점과 사건의 배경이 된 미국 

11) Gorsuch, Thomas, Alito 대법관이 채택하였다.
12) “The trouble is, the Act almost certainly does not tolerate a discovery rule.” 
13) 대법원은 Hearst Newspapers LLC v. Martinelli 사건에서 “discovery rule”의 타당성에 대하여 판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

나, 지난 5월 20일에 위 사건의 상고허가를 거절하면서, “discovery rule”은 적어도 당분간 기존과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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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7 U.S.C. §507(b)상 소멸시효를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론을 소개하고, 5월 9
일에 선고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의 내용 및 의의를 살펴보았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discovery rule”을 따를 때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7 
U.S.C. §507(b)상 규정된 3년 소멸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즉, 오래 전(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그 침해 행위
를 최근(3년 내)에서야 발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침해 행위
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최초 침해가 발생 시점부터의 손해를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침해의 규모가 미미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의 손해까지 소급하여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저작권자에게 대단히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
른 한편으로, 침해의 규모가 크고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
더라도 저작권자가 오랜 기간 침해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다. 가령, 
Warner Chappell Music 사건에서와 같이 저작권자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침해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었다던가, 침해자가 의도적으로 침해 사실을 은폐하였다던가, 
최근 화두가 되는 AI 기술에서의 저작물 사용 등 그 특성상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즉각
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래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14)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저작권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하여 “discovery 
rule”을 허용하는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할 가능성도 있다. 즉, “discovery rule”을 허용하지 않고 “injury rule”만 인정하는 관할
법원보다는 “discovery rule”이 허용되는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저작권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며 더 높은 배상금을 책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포럼 
쇼핑을 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그에 반해 피고 측은 저작권자의 포럼 쇼핑 가능성
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후 선택된 관할법원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동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대법원 판결이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 실무 및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은 두고 보아
야겠으나, 본 판결로 인해 앞으로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의 규모와 건수가 증가할 가
능성이 적지 않다. 원고는 “discovery rule”의 적용을 주장하며 과거의 침해 행위에 대하

14) “While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has argued in favor of the defendants, it also has 
cautioned that, due to advances in technology, includ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should still be 
a means to pursue damages in the rare instances when infringement is intentionally concealed or otherwise 
“undetectable as a practical matter within three years of the infringing act.” 
https://natlawreview.com/article/us-supreme-court-holds-no-limit-number-years-which-copyright-infringemen
t-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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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며, 피고는 “discovery rule”의 적용 자체를 
반대하며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 등 본 판결을 악용하는 사례들의 등장도 우려하였다.15)

  다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서 거듭 분명히 하는 바와 같이, 본 대법원 판결은 저작
권법상 “discovery rule”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으므로, 
향후 판례에서 “discovery rule”이 계속해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소
수 의견에서 저작권법상 “discovery rule”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점을 참고할 때, 향후 저작권 소송에서 “discovery rule”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 “discovery rule”에 대해 어떻
게 판시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입법부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17 
U.S.C. §507(b)에서 규정하는 “Claim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민법은 제766조 제1항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
사하지 아니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항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
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discovery rule”의 적용 
여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라고 보고 있
고, 이는 개별사안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등)고 보고 있으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해석과 관련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계속적
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결국 한국에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10년전에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소제기 시점보다 3년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도 이를 안 때가 소 제기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5) “Organizations such as the US Chamber of Commerce and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have argued 
that allowing damages to be recovered for harm incurred more than three years prior to the filing of an 
infringement claim will be harmful to businesses and encourage ‘copyright trolling.’” 
https://natlawreview.com/article/us-supreme-court-holds-no-limit-number-years-which-copyright-infringemen
t-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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